
서 울 시 전 세 버 스 운 송 사 업 조 합

수신자  전 회원사

제  목  영상기록장치 일제점검 작동여부 실시 및 결과 제출 안내

        

     
       1.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 1318호(2024.02.27.)와 관련입니다.

   

      2. 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」 제27조의3에 따라 교통사고 상황 파악 등

을 위해 전세버스 차량 내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, 영상기록장치의 운

영·관리 지침을 마련하여야 합니다.

      3. 이와 관련하여 실제 설치된 영상기록장치가 녹화되지 않는 사례가 있

어 경찰서 또는 지자체에서 교통사고 상황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

국토교통부에서는 영상기록장치의 작동여부(녹화여부)에 대한 일제점검을 요청

한 바,

      4. 각 사에서는 차량내 설치된 영상기록장치 작동여부를 점검하여 그 점

검 결과를  붙임자료(양식)를 작성하여 `24.03.22(금)까지 조합메일로 송부하여 

주시기 바라며, 최근 경부고속도로 화물차 바퀴 분리사고와 같은 차량정비 미흡으로 

인한 유사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철저한 차량점검도 같이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국토교통부에서는 자체점검 결과와 별도로 영상기록장치 작동 여부 불시 점검 예정

※ 메일주소 : youngsu800@naver.com

       

  ※ 서전버조 대 24 - 46호(2024.03.04）



※ 영상기록장치 관리에 대한 처벌조항 (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)

  ●제85조(면허취소 등)

    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

      23의3. 제27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영상기록장치의 운영ㆍ관리 지침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

  ●제91조(벌칙)

  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

     4. 제27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영상기록장치에 

        기록된 영상정보를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

  ●과징금

    22. 법 제27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영상기록장치의 운영ㆍ관리 지침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

       1차 위반 : 60만원 / 2차 위반 : 120만원 / 3차 이상 위반 180만원

  

  ※ 붙 임 : 가. 국토교통부 공문  1부. 

             나. 영상기록장치 점검 양식 1부. [끝]   

  ※ 붙임자료는 조합홈페이지(www.tourbus.or.kr)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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